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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주거욕구 영향요인을 현재 노인들의 동거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동거형태는 독신 및 부부가구의 구성 외에 기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미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주택소유 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동거형태가 독신가구일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부부가구일 경우와 장남과 동거할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가 돌봄 강화, 고령친화 환경 개선 등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노인,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IP), 인구사회학적 특성, 동거형태, 2020 노인실태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sure that the elderly do not enter a facility even if their health 

deteriorates, but continue to live in the community and receive necessary care.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elderly, the cohabitation type of the elderly in Korea was that they lived with married adults and/or 

unmarried children in addition to single and married households. Therefore, in this study, using the SPSS 

25 program, the effects of the elderly'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habitation type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living in the community was analyzed using the 2020 elderly welfare status survey 

data.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ge, and residence type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single households, married 

households, and households living with the eldest son reveal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elderly. Based on this, we were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such as strengthening care and an age-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improve the 

continued residence of th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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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는 노인

이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대안으로 본인이 살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계속 살기 원하는 것이다. 이

처럼 노인이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는 집에서 살던 노인

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택

에서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Aging in Place; AIP)는 노인이 삶의 계속성을 유지

하고 싶은 욕구의 발현이다. 가능한 한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계속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1]. 2020년 노

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

기를 원하는 경우는 83.8%에 이르며, 거동이 불편해져

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한

다고 응답한 노인가구가 56.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31%에 이르

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요양시

설 입소 등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 노인이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장기거주로 인한 살던 지역에 대한 강한 애정, 

익숙함, 집에 대한 만족감, 집에 얽힌 개인적 사연, 내 

집이라는 생각,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익숙한 환경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는 노인인구의 약 11%가 거

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노인인구의 약 

2.5%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3]. 그러나 2020년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IDAL과 

ADL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12.2%에 이르며, 수발률이 

55.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

복지시설현황에 의하면 82,544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

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297,167

명의 노인이 입소하고 있다[4]. 입소자가 원해서 요양시

설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요

양시설 입소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 줄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욕구가 증가하면서 

UN에서도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활성화하는 방향으

로 노인주거정책을 수립할 것과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를 가능하도록 고령친화도시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서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

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에 대

한 노인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대안

으로서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에 대한 욕구분석과 가능

성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이 노후에 현재 살

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

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노인의 동거형태가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

였으며 분석 표본은 10,097명이다[5]. 

이를 위해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과 그

렇지 않은 노인들 두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의 유무를 분석한다. 둘

째,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두 집단 간 동거형태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의 유무를 분석한다. 동거

형태의 구분은 독거노인, 부부노인, 기혼자녀 동거노인, 

미혼자녀 동거노인으로 분류하고 기혼자녀동거노인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장남과 동거, 차남이하 

아들과 동거, 딸과 동거하는 노인으로 세분한다. 셋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태에서 독거노인, 

부부노인, 기혼자녀 동거노인, 미혼자녀 동거노인이 지

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이 노후에 요양시

설에 입소하지 않고 노인이 살던 집에서 ‘평생’ 살기를 

원하는[6] 노인들에게 AIP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

엔 비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에서 권고한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단

체가 돌봄 강화 및 고령친화 환경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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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설 입소에 대한 대안으로 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

다[7].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는 집에서 살던 노인이 건

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택에서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8]. 이와 함

께 노년기 건강 악화로 인한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중심 보호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고비용을 초

래함을 인식하고 노인보호의 방향을 ‘지역(또는 재가)중

심 보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시설보다는 재가에서 보호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이득

임이 증명된 연구가 있다[9]. 

한편, 한 가구의 주거특성이 가구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는 노년기의 주거이동 동기가 중장년기의 주거이동 동

기와 차별되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10] 또는 혼

자 살 것인가 하는 동거 형태(living arrangements)는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인가 하는 케어 유형(care 

arrangements)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노년기는 심

신 기능의 약화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장기요양이 필요

해지면 주거이동을 고려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엔 

비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1983)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지원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6]. 

2.2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를 

위해 필요한 선행요인들

대부분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은 인구고령화가 급

속히 진행되기 이전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쇠퇴한 노인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주목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7년에 고령친화 도시 및 지역사회를 조

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진단을 위한 평가기준을 8분야에 걸쳐 제시한 것

은 다음과 같다: outdoor space and buildings-야외

공간과 건물에 활동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행로, 공원, 산책로 등의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 

transportation-노년기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지원하

는 교통계획과 공간계획의 재설계를 통한 교통편의 환

경 재정비; housing-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를 지원하

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대안 개발 및 주거편의환경 재정

비; respect and social inclusion-사회적 존중 및 배

려;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지역사회 

시민참여 화대와 일자리지원;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건강 및 건강관리계획, 

고위험군 노인지원, 영양 지원, 수발 및 장기요양, 커뮤

니티케어에 대한 접근성 개선,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

육자료와 지원 확대, 완화케어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와 죽음준비교육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홍보, 의사결정 

불가한 노인의 대리인 법제화 추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고령친화 환경(age-friendly environments) 구현

함으로써 활동적 노후(active aging)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0년부터 WHO 고령친화도시들 간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취약

성이 증가하는 노후에도 삶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11]. 

노인이 아프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고 응답한 노인가구가 63.8%로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

사회 내 계속 거주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다른 대안

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2]. 노인은 자

신의 집에서 장기 거주를 하게 되면 익숙함과 살던 지

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집

에 대한 만족감과 집에 얽혀 있는 개인적 사연과 편리

한 주변의 생활여건에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친밀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와 환경변화 등에 대한 두려움, 

여생에 대한 체념 등을 권오정 외[2]는 질적 연구방법

을 통해 발견한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유로 보고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도록 노

후의 상황별 여건에 따라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서비스

의 구현과 함께 무엇보다 노인이 살고 있는 현 주거지

와 커뮤니티에서 노인이 필요한 돌봄 즉 장기 요양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지역 내 계속 거주를 원해

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년기에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

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재가복지, 보건의

료서비스 등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약 11%로 추정되고 전체 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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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노인은 약 2.5%

로 보고된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

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나 요양시설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은 크게 증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노인장

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에 

있어 이용자의 욕구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

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가능한 요양시설에 

입소한 서비스에 비해 1일 1회 짧은 시간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나 이

러한 제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절차와 비용면에

서 차별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케어를 

제공하는 가족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급 돌봄 제공자로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

스 제도가 방문요양, 재가복지, 보건의료와 주거환경개

선 등에 다각적이며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13]. 

2.3 노인의 동거형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노인 

당사자가 원한다면 임종을 맞을 때까지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HCBS)이나 영국의 지

역사회 중심으로 국민건강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법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경우, 환자가 재택케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택임종을 원할 경우 가정 호스피스 등의 통합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재택임종이 가능하도록 커뮤니

티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차원

의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하다가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경우 재택에서 요양보호사

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를 받다가 도저히 재택에서의 

케어가 노인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간병서비스가 24시

간 365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요양보호사의 간병

이용시간이 제한적이고 욕구 미충족으로 이어질 때 어

쩔 수 없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

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진다.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는 집보다

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돌봄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관행이 자리잡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2].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의 결정만큼 노인의 보호자로서 성인자녀를 포

함한 가족구성원들의 결정이 중시되는 문화, 부모부양

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연금제도의 미흡,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가족을 보완하기보다 대체하는 방향으로 설계

된 점 등으로 때로는 노인 당사자가 재가서비스를 받으

며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HCB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12]. 

노후에 어디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장기요양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때 연령이나 거동불편 정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모부양에 대해 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나 신념 등도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현재 동거형태가 노인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세분화된 

동거형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

용하였다[5]. 이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

까지 실시되었으며,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

다. 조사 대상은 전국 969개 조사구의 거주노인으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 10,097명이다. 

3.2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

태가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3.2.1 종속변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거동이 불

편할 때 희망 거주/케어유형의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

주할 생각입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

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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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와 같이 

산다(거처를 옮기거나 옮겨오도록 해서)=2,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

어간다=3, 기타 등=4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에 응답

한 한 노인들을 대상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1 라고 응답한 집단을 지

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작적 정

의를 한다. 

3.2.2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

형태(자가)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에서 여성은  

1값을, 남성은 0값을 지정하여 더미 변수화하였다. 연

령은 74세 이하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

역은 동부에 살면 1값을 읍/면부에 살면 0값을 부여했

다. 거주형태에서는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1값을 지정

하였다.

3.2.3 독립변수: 동거형태

동거형태를 독신가구, 부부가구, 미혼자녀 동거가구, 

기혼자녀동거가구로 나누고 기혼자녀 동거가구는 다시 

장남 동거가구, 차남이하 동거가구, 딸 동거가구로 세분

하고 각각 1값을 부여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10,097명으로 조사대상자 인

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여

성은 6,062명(60.0%) 남성은 4,035명(40.0%)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65세 이상 74세 이하가 

6,013명(59.6%)이며 75세 이상이 4,084명(40.4%)로 

나타나 74세 이하 노인이 조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

었다. 거주지역은 동부에서 7,230명(71.6%)이며, 읍면

부에서 2,867명(28.4%)로 나타나 동부에 거주하는 노

인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자가를 소유한 응답

자는 8,044명(79.7%)이며, 전세를 포함한 비자가는 

2,053명(20.3%)으로 대다수가 자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3,137명

(31.1%)이며, 부부와 함께 사는 노인이 5,134명

(50.8%),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690명(6.9%), 

기타가 81명(0.8%)로 나타나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노

인이 과반을 넘고 있으며, 독신으로 생활하는 노인도 

30%를 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

하는 노인을 세분해보면 장남과 동거하는 경우는 441

명(4.4%), 차남이하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81명

(0.8%), 딸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168명(1.7%),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949명(9.4%)로 나타나 미혼자

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

편할 때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경

우는 5558명(55.0%), 배우자, 자녀, 형제, 친척 등과 이

사하여 가깝게 지내겠다는 경우가 1,178명(11.6%)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돌봄 등 편의서비스가 제

공되는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입소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181명(31.5%)로 나타났다. 비해당 및 

기타는 200명(1.9%)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gender
Woman 6062 60.0

man 4035 40.0

age
74 - 6013 59.6

75 + 4084 40.4

residence

city 7230 71.6

country
side 2867 28.4

Residence type
own house 8044 79.7

charter, etc 2053 20.3

single household 3137 31.1

couple furniture 5134 50.8

unmarried children
cohabitation 949 9.4

married children living 
together 690 6.9

eldest son 441 4.4

second son 81 0.8

daughter 168 1.7

AIP

5558 55.0

1178 11.6

3181 31.5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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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내 계속거

주 의향의 교차분석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74세 

이하가 75세 이상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을 보였으며, 주거형태에서는 자가 집단이 비

자가 집단보다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동부에서 읍면부

보다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Cross-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AIP 

χ²
Home

nursing 
facility

gender

Woman 2797
(41.5%)

1173
(36.9%) 19.444

***
man 3939

(58.5%)
2008

(63.1%)

age

74 - 4161
(61.8%)

1815
(57.1%) 20.059

***
75 + 2575

(38.2%)
1366

(42.9%)

residence

city 4811
(71.4%)

1925
(71.7%)

.745
country

side
2282

(28.6%)
899

(28.3%)

Residence
type

own house 5649
(83.9%)

2258
(71.0%)

221.765***

charter, etc 1087
(16.1%)

923
(29.0%)

*** p < .001 

4.3 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의 교차분석

동거형태별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에 관해 교

차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독거가

구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요양시설 등으로 입소하는 비율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요양시설 

등으로 입소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지역사회 내 계

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요양시설 등으로 

입소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나지 않았다. 기혼자녀와 

함께 동거가구일 때는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비율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Cross-analysis of cohabitation patterns

variable

AIP 

χ²
own house

nursing 
facility

single 
household

yes
1171

(36.8%)
2010

(63.2%) 63.177

***no 4791
(71.1%)

1945
(28.9%)

couple 
furniture

yes 2284
(64.0%)

1287
(36.0%) 40.249

***no 4452
(70.0%)

1894
(29.8%)

unmarried 
children

cohabitation

yes 654
(70.6%)

272
(29.4%)

3.424

no
6082

(67.6%)
2909

(32.4%)

married 
children living 

together

yes 473
(64.9%)

256
(35.1%)

3.338
no 6263

(68.2%)
2925

(31.8%)

eldest son
yes 54

(76.1%)
17

(23.9%)
8.484**

no 6489
(68.2%)

3025
(31.8%)

second 
son

yes 115
(68.0%)

54
(32.0%)

2.171
no 6682

(67.9%)
3164

(32.1%)

daughter
yes 106

(68.4%)
49

(31.6%)
0.19

no 6630
(67.9%)

3132
(32.1%)

** p < .01, *** p < .001 

다만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서 장남과 동거할 

때는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사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차남이하 아들과 동거할 경

우와 딸과 함께 동거할 때는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의

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 회귀분석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태가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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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Coefficient

B β

control 

variable

gender -.029 -.031*

age .030 .031**

residence .008 .008

Residence type   .169***   .146***

cohabitation

shape

single household -.039*** -.039***

couple furniture .032   .034***

unmarried 
children

living together
.017 .010

married children 
living together -.015 -.008

eldest son -.069 -.029**

second son .079 .014

daughter .002 .001

R² .025

F  33.414***

   Durbin-Watson 1.941

VIF 1.052∼1.155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025로서 데이터의 2.5%

를 회귀선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추정된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F통계량은 33.414, 

유의확률은 .001 수준으로 회귀선은 선형으로 적합하

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

(β=-.031, p<.05), 연령(β=.031, p<.01), 거주형태(β

=.146, p<.001)가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β=.008, p>.05)은 지역사회 내 계

속거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거형태에서 독신가구(β=-.039, p<.001), 부

부가구(β=.031, p<.001)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

자녀 동거가구(β=.010, p>.05), 기혼자녀 동거가구(β

=-.008, p>.05)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기혼자녀 동거가

구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한 결과 장남 동거(β=-.029, 

p<.01)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남이하동거(β

=.014, p>.05), 딸 동거가구(β=.001, p>.05)는 지역사

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

이지 않았다. 

5.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 재가서비스를 이용

하며 aging in place를 선택하겠다는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55.0%에 해당하는 과반수가 넘

는 노인들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거형태의 경우 

부부가구가 약 50.8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독신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1.1 퍼센

트에 해당하였다. 미혼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

율이 약 9.4 퍼센트로 기혼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약 6.9 퍼센트를 초과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혼

성인자녀가 동거를 통해 부모를 부양하던 전통은 이제 

와해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혼성인자녀와 동

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이 독신가구에서 혼자 살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

주 의향과 부정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

신가구의 노인들은 노후에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과 긍정적 인과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미루

어 배우자의 유무가 노후의 동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2017년도 노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9 퍼센트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9 퍼센트로 나타나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3년 사이에 거의 

30 퍼센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와의 동

거를 통해 노인을 부양해 왔던 전통적 가치가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성인이 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2017

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13.5 퍼센트로 나타난 반

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4 퍼센트로 나타

나 미혼자녀와 동거율도 약 30 퍼센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혼성인자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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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비율보다는 독립된 독신가구로 부모와 분리

된 동거형태가 지난 3년 동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성인이 된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거하기보다 독신가

구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장남과 동거

하는 경우, 장남을 제외한 차남이하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딸과 동거하는 경우로 나누고 교차분석을 한 결

과 딸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같은 동거라고 해도 미혼성인자녀와의 동

거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노인이 되어서도 다하려고 하

는 노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4]. 기혼성인자녀

와 함께 사는 노인들의 경우 기혼성인자녀가 누구인가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딸과 동거할 때 그 

동거를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한 방편으로‘평생’ 살겠다

는 경향보다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동거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더 강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 동거형태가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여성

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역사

회 계속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

이 높은 노인의 경우는 아직도 요양시설 입소 등의 최

근의 동거유형이나 케어유형보다 전통적 주거유형인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5]. 지역사

회에 대한 애착, 익숙한 환경, 자녀들이 성장했던 집에 

대한 애착 등은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욕구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자녀와 동거비율은 급감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나 장남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그 동거유형이 지

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 현재 노인의 가치관은 아직 전통적으로 

장남과 살 때 그 동거형태를 임시적인 동거형태라기 보

다는 지속가능한 동거형태로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

향이 있음으로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이 

장남과 동거할 경우 국내 선행연구에서 보면 가족지지

가 높은 편이거나 가족관계에 만족할 때는 삶의 질 등

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족지지가 부족한 편이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할 때,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망 가운데 자녀연락

빈도나 자녀접촉빈도 등으로 조작화된 가족지지가 결

여되었을  때,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6]. 

5.2 결론

노년기는 의존성(dependency)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심신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혼자서 독립

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때 다른 사람의 케어를 

받게 된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하는 

노후에도 삶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가 가능하도록 국제기구를 비

롯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17].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 중  

‘continumm of care’ 보호연속체계 구축이 필요불가

결한 선행조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관

심을 가진 기혼자녀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노인

의 agini in pla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

한 결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aging in place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에서는 장남과 동거하는 

경우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차분석에서 장

남과 동거할 때 aging in place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것과 같이 장남에 대한 노인의 기본적인 부양에 대

한 부담이 적으며,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기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에서 노인의 주거공간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노인의 주거가 안정될 때 지역사

회 내 계속거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한 본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켜야 할 것

이다. 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의 선호도와 관계없

이 자신의 집이 아니면 주거이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노인의 욕구에 반하여 이루어지

게 되므로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

렵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이 안정적

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신의 집에 대응하는 주거환경 

마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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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노인, 부부와 함께 지내는 

노인, 기혼장남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 계

속거주의 의향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공간적, 

환경적 지원성(environmental affordance)과 함께 

보건의료와 복지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접

근성과 활용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aging in place

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케어를 재택에서 받을 수 있

다면 더욱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의향이 높아지며 실행

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이러한 재가장기요

양서비스가 부족하면 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aging in place에 대한 노인의 

욕구 실현과 continumm of care 체계 구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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